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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ntains the fire protection safety of the public-utilization shops. The toll of 

fires in the public-utilization shops is so heavy in spite the less occurency. The shops 

are mostly compartmented into small rooms by partition wall which hinders the 

evacuation of the people on fire. This study provides additional requirements on the fire 

safety of the public-utilization shops needed for human life and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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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다중이용업소 방화관리 

일반적으로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전도·대류·복사 등의 열전달을 통하여 

전파되지만 어느 단계에 이르면 급격하게 전체로 화재가 확대되는 소위 플래시오버 

(Flashover) 현상이 발생한다. 이 플래시오버 현상은 화재실 내부의 실내장식물의 

가연성/ 화원의 크기I 개구부의 조건에 의해 발생시간과 격렬함이 좌우되는데 가연 

재의 경우 3，..， 4분I 난연재의 경우 5，..， 6분/ 그리고 불연재의 경우 7，..， 8분경에 일어난다. 

연기는 수평으로는 사람이 걷는 속도와 비슷한 초당 1,.., 3m, 수직으로는 3,..,5m 정 

도의 속도로 상승하여 전파된다. 또한 실내에서는 연기가 천장에 도달하여 점차 내 

려오게 되며 수분 정도가 지나면 실내 바닥까지 내려오게 된다. 특히 FRP, 우레탄 

폼y 스티로폼 등 합성수지류로 만든 실내 장식물이 타면 일산화탄소/ 시안화수소l 

염화수소 등의 가스를 발생시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중업소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장소의 특성상 좁고 가연물이 많아 화재 발생 시 

빠른 속도로 확대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출입하고 있어 대량의 인명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다음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현황분석에서도 나타 

나듯이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할 다중이용업소 업주 등 관계인에 대한 체계적인 소 

방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해 화재대응능력 및 안전의식의 부재가 화재로 인한 피해를 

확대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소방기본법 적용을 받지 않거나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이 많고/ 관 

리자가 소방시설의 점검 등에 관한 지식이 없고 영세하다 보니， 3，..， 5년 이상 된 업 

소의 경우 대부분이 노후소방시설(화재경보설비)을 방치해 두었고/ 허가 후 방화문 

을 떼어 놓고 영업 중인 경우가 많아 동일 층 내의 화재 확대는 물론 상층부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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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는 특성이 있다. 

최근에는 다중이용시설이 지하화/ 초고층화 될 뿐만 아니라 하나의 대형 건물에 

여러 종류의 다중이용시설이 집적·복합화 되는 대규모 다중복합 이용시설의 형태를 

갖추어 복잡한 공간형상을 갖게 되는 등 실내구조가 피난안전에 불리하다. 계단 및 

복도 등 피난 통로 상에 장애물 설치로 신속한 피난이 곤란 경우가 많고 또한 음주 

가무를 즐기는 업종이 많으므로 이용객들이 정신적으로 해이해진 상태가 되기 쉬우 

며 화재 시 판단력 있는 행동을 기대하기 어려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실내장식을 위해 창문 등 개구부를 막음으로써 ~I듀창층화 되어 연기 및 열기 

류가 빠져나갈 개구부가 없고 밀폐형구조라서 화재발생 인식시간 지연과 피난이 어 

려워 대량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표 1>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 현황 (2008년/ 소방방재청 )2) 

오실 비~물λ 디영 。l 오비물디 
P 복게갤 유합통공 임 

노 산4-
콤(타텍기라) 휴。D점→λ게 71 제점엽과영 일QD점L반λ • 11 주 。”점 종 。 드단E’란; D셔 상영관화영 학원 짧일반 찌방질 제게엄공임 C 슴연장 래 

고 
←연방「 회병 ~-l 구 τ 님r 계 

소장극업 방 
~ζ- 원 시 
원리 

발생건수 163 2 2 56 16 11 0 0 6 4 2 10 0 31 0 21 01 0 0 

사망 니 [ 1 4 

‘08 피인해명 
-님「λ。L 24 2 4 4 9 5 

재(천산피원)해 983300, 16.5 l94759 376022 55.8 12 
573 2 1.6 17 4160 806 410 0 0 4.5 239 79 0 0.6 0 01 0 0 56 11 77 52 45 1 

- 2008년 총 화재건수 6，731 건/ 인명피해 340명(사망 54명 y 부상 286명)， 재산피해 26,322,956 

천원<숭례문 화재 : 100억원(문화재청 복구비용 산정)> 

- 다중이용업소 163건(전체화재의 2.4%), 인명피해 29명(사망 5명/ 부상 24명)으로 전체인명 

피해의 8.5% 차지함 

1. 방화관리 대 상물의 구분 

오늘날 사회와 경제가 급속히 발전 · 고도화됨에 따라 국민렐의 여가 · 소비문화 또한 다양 

화되고y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중이용업소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게 되며 l 화기시설 등의 집적에 따른 발화위험성이 다른 용도 

보다 현격히 높다. 

현재 국내에서는 화재안전을 위하여 <표 2>와 같이 방화관리 대상자를 선임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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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으나， 실제적으로 용도변경 및 다양한 건축내장재의 다양화로 인해 화재의 발생 및 

확산 형태도 예측하기가 더더욱 복잡해 졌다. 

이러한 업소의 위험성에 대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다중이용업 

을 규정하고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 관련시설 등을 적법하게 설치하고 유지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표 2> 방화판려대상붉 꾸분 

X급 방화판~ 대장 2굽 방확환핵 대쌍 

연면적 15.000m2 이상 스소쓰화링설클비를러설 설비치，하 간는이 특스쓰정소링클방러대상설물비， 불 분무 등 

특정소방대상물로 11층 이상 옥정소내소방화대상전물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 

가연성가스 1.000톤 이상 저장·취급시설 가연성가스 100 - 1. 000톤 마만 저장 · 취급시설 
지하구 

승1디5!01 이세 택상대 이 15상o세으대로서 이성 중으앙토집서중식 승강 안기방를방식 설치 3뭔00세 공 

2. 소방안전 시설의 종류 

국내 다중이용업의 효율적인 안전 관리를 위하여 <표 3>과 같이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표 3> 다증이용업의 안전서설의 종류-

설쳐 71 준 
λl 

내용 

된 살야 였는 경우 살n}r} 바치 (대 71 삼 , 내 실 포함) 

소화7] 뚜1 샅。 l 없는 강-우 
비-약깐석 싼정하αj ~너치 (1 단위-위략 :3 3nγ ‘ 단런 

100m) 

’:갇r-:' lifö] 。λ~ -i cc- 거 。 가 이- 소화끼 외어} 까동- 확산 소화-용 -1ι 추가섣자 

간아스_~'[_ í:'c] 
지 영엽장의 1사닥 변 겨f 단， ，복 S~~ 풍 공유면작 _\~q 함 (06.12.7 야후-

석 이 150 rn' 야 상 부터 석용) 

~。1r」[그~ 조τ드5-. -ftS二-.I 、f_ ".7，、1. 주 -}- 빛 111 구부 
유S→등 유도표 7， 1. t l] 싱-조 1성등 휴- 허-Lj- 션~;，1 

lJ] λ 。!- ~-J.:_ r~ -t'- 바진 엠엽장약 꽉도 동로 

휴-대용 1J1 성조:방등 카센터 및 된 삼따-r} 
건선시 및 승선삭 빼터랴 용량 20분 이상 시-용가 
X〔←」→

비상벨설비 
도τ1 샤 면 φ1 。λλ1 ]1 二• 걱 。 -。i 구획펀 실마다 션지(바상벨 또는 lJ]상방-송섣바풍 

(비 상방송섣바) 테나) 

끄1 얀가 -l 
댐엽 :상으1 LJ1 lf-애서 외부-91-

0-‘」! 화재얀션기준에 석 피년71-JL 설치 
띤하고 써 I/_푸 

설경보가 새스사설윤 사용팩-는 주방 빚 난방 2‘1 섣야 섣치띈 장소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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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l 추 -;:::.::.이 u 싼미쪽-

- 상변 낀이약 1/2시상 위치 

-비상‘ IL 구조 O.'75mx 1.5m 피난통-효~Ü.75m이성-
!Z_ 즈 1드 - 。O3 (션 tj ;샤 (j -설치상소까 불연 시}료구조:인 경우 비상구문-은 불-

연 재료로 설지가능 

-피난밖행:으~}- 떨펴고 문윤 나서면 구획된 실이나 

버싱구 천칭-으효 통-하-간 :1' 조가 아닐 것 

• 개구부 비 이상 

지하층을 제외한 4-풍 이하 
-발뇌니(가_;;~~_ O.7Em. 에보 1.5m. 높이 1m난간) 또 
는 부속실 (().75mι 1. 5m 천정까지 구-펙펀 실)읍 설 

벼상구 설치가 ~불가피한겸 
치하고 고정식사뎌.，끽( 상) , 구조디L 흰-강 71 설치 

T。‘
5 층- 이상은 계단 ?!치 (금속성， 지상 또는- 옥상피단 

가능 구조) 

주요‘ F조부가 내호l ;ïL조 <?l 
영 엮 장안의 주춤입 Iι 및 비 상-=ïL {':은 방화 분으로 

거。-。「

방회-문- 주요구죠부가 내화 구쏘까 
편-입꾸의 문이 지표 면 i11 면하는 성우- 분-연재료 가능 

아년 정우-

기타 영업장과 보일바실 사이익 출엽}，j-

노i:H밤7171 풍 영상음향장치 화재 사 사등 또는 수콩으j료 음팽: 및 영상 전부-사 

떠。 λ 。1.으 r:1-E 。t 릎 사-용-하는 ‘성우- 정지되게 설치 

차단장치 
기다 

영싱-F1-향정-치듬~‘-탄하여도 전굉-션벼는- 전등되어 

있어야함 

누선차반기 모븐 영엽장 
영업장니} 선원설비논 부화용-량이 적정한 누선차딘 
기(과진퓨차단기)칠 섣치 

피난구유도선 
영 업 장내 통쿄 또는- 꽉s:_ 유도판 또는 비상죄t성당-어 섣치되어 유사사 대피가-

가 있:÷ 경우- 용이한 경우- 제외 

꽉도 폭 O.9m이상， 
。~ ~:2- 초 「김L -ζ，._ 구획된 실이 있쓴 고사원 봉 5료 : 2 번 이상 :r2f-2J ^1 지 않은 형태보 설치 
봉로， 칭-운 (07.:3.25 이후 영엽장) 7저{]}- I 1’!.. 외기와 띤하고 0.5rnY O.5m이상， 코기 1 개 

이상 

피난안내도 씻 
2009.3.25부터 시 핵 

피난 안내영상-불 

필-연새 실내장식물(천정. 벽) 준 불연;，11 또는 불‘견 새료로 설치 

실내장삭윌-
종이뷰， 섬유뷰， 합성수지류 물품， 합핀-.복지1， 흡음세 

·방음-:~ll (커텐 포힘- ) 
H‘;L〉。I3] 

불연재규정에도 불구하고 

합판·목-재설치 사 
벽·전장면적 30%(sp설비 5OC!l )여내 방엽 까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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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외 관련 법규 

1. 일본 다중이용업소 방화관리 대상물의 구분 

일본 방화대상물은 일본 「소방법령」 에서 갑종방화대상물/ 을종방화대상물로 각각 구분하 

여 규정하고 있는데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용도y 연면적/ 수용인원에 대한 분류는 다음 

의 <표 4>와 같다. 

<표 4> 일본의 방화관려 때상헬의 구분 

|옳펀 끓종방화E꾀쌓룰{참총랩화판려 ;z}) 옳좋밥합다}쌍뿔(옳-좋방혔판려 A}) 

。요 1:τ1._ 특정방화대상붉 1q 특정방화대상룹 정방화대상룹 III 특정방화대상물 

연변적 300m' 여 상 500m1 이상 300m'nl T건- 500m~nl 만 

수용인원 30언이상 50언이상 30언이상 50인이상 

2. 미국의 다중이용업소 방화관리 제도 

미국의 방화관리 제도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선임하는 정도이고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도 

없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소방행정체제는 전국을 규제할 수 있는 연방법이 따로 없으며/ 주 

의 자치권에 따라 정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중심으로 조례를 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州)자체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국가로서의 통치권을 행사한다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주마다 특색이 있어 통일된 조직체제 및 운영을 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소방행정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소방관계법령에서 방화관리자의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 

는 한국의 제도와 차이가 있다. 그러나 방화관리자를 두고 있는 업체는 화재 보험율 산정에 

유리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선임하는 경향이 높다. 이 방화관리의 자율화를 위한 동기부여 

의 제도적 신뢰는 한국에서 도입가능성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111. 화재 사례에서 도출된 제도적 문제점 

1.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의 안전교육 부재 및 자율방화관리체계 취약 

화재 시 소화/ 고객 피난 등 초기대응과 평상시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할 다중이용업소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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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등 관계인에 대한 전문교육기관에서의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해 화재대응능 

력 및 안전의식의 부재가 인적 · 물적 피해를 확대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특 

히 소방법 적용을 받지 않거나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대/갖이 많고/ 관리자의 책임 하에 

자체점검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리책임이 다원화 되어 있는 등 책임소재가 불 

명확하기 때문에 상호간에 책임 있는 자율방화관리가 이루어자지 않고 있다. 

2. 단일 건물 내 집중화， 대규모화로 인한 화재위험도 증가 

최근에는 다중이용시설이 지하화y 초고층화 될 뿐만 아니라 하나의 대형 건물에 여러 종 

류의 다중이용시설이 집적·복합화 되는 대규모 다중복합이용시설의 형태를 갖추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피난인원이 대규모화되고/ 복잡한 공간형 

상을 갖게 되어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3. 실내장식물 등 다량의 가연성 내장재 및 무창층화 

인테리어를 위해 합성수지 등 가연성 실내장식물의 과다사용으로 화재 시 유독가스가 다 

량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인천 라이브 호프집 화재에서처럼 실내장식을 위해 창문 등 

개구부를 막음으로써 무창층화 되어 연기 및 열기류가 빠져나갈 개구부가 없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4. 내부구조 또는 업주 변경 등에 대한 사후관리 불가능 

다중이용시설은 특성상 영업 상태에 따라 업주의 변경이 빈번하며 업주가 바뀔 때마다 내 

부구조나 인테리어를 개조하게 되나/ 소방법 등 관계 법령으뢰 이를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화재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5. 실내구조 및 운용 특성에 따른 위험도 증기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지하에 위치하거나/ 작은 공간으로 분할되는 등 실내구조 

가 피난안전에 불리하며l 비상구 폐쇄y 계단 및 복도 등 피난 통로 상에 장애물 설치로 신속 

한 피난이 곤란 경우가 많다. 또한 운용특성상 음주가무를 즐기는 업종이 많으므로 이용객 

들이 정신적으로 해이해진 상태가 되기 쉽고/ 화재 시에 판단력 있는 행동을 기대하기 어려 

운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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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국내 다중이용업소 안전기준 개선방안 

1. 비상구 설치규정의 명확화 

비상구 설치 불가능한 경우 출입구로부터 장변길이 1/2이상 위치에 비상구 설치 규정이 

주출입구 문의 중심선에서 1/2이상인지/ 출입문 가장자리에서 1/2이상인지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중심선을 적용하면 영업주에게 손해가 될 것이고y 가장자리를 적용하면 영업주에 

게 이익이 될 것이다. 

2. 다중이용업소 명의 변경 시 관할 소방서 경유 

다중이용업소의 명의변경이나 업종변경 시에는 관할 소방서를 경유하여 안전시설증명확인 

을 받도록 하여 r 인수자의 무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안전시설 완비증명 발급제도 개선 

첫째/ 현행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다중이용업(스포츠 마사지업y 성인 체험방/ 노인스포츠 

센터 등)에 대한 관할소방서장의 안전시설 추진 권을 부여하여 차기 법 개정 시까지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다중이용업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둘째/ 안전시설 등의 설치 및 완공신고를 현행 영업주 신청제도에서 소방시설의 설계 · 공 

사 · 방염 등의 공사업자가 책임시공 신고토록 하여 영업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전시설 

설치 전문화에 기여토록 한다. 

4. 다중이용업소 발코니 설치에 관한 세부규정 필요 

다중이용업소 4층 이하인 경우 피난 시 유효한 발코니 규격(가로 O.7m, 세로 1.5m , 높이 

1m)만 명시되어 있고 사용하중y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노후 등으로 점검방법/ 교체방법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재질/ 설치방법y 점검방법/ 사용하중/ 부식 시 장기사용관 

계 등의 세부규정 이 필요하다. 

5. 선처리 합격된 방염필름 사용 시의 규제완화 필요 

방염필름 자체가 제조공정과정에서 선처리 되었으므로 합판/ 목재위에 부착 시공한 것은 

개인이 방염업자를 통하지 않아도 되므로 법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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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염 후 처리 제도 개선 

첫째/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 위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에 막염도료 동의 방염약제가 어느 

기간 동안 효력이 지속 될지 이에 대한 규제와 정해진 기간이 없는 실정이고y 또한 관할 소 

방관서로부터 한번 방염필증을 교부 받고나면 오랜 기간이 겪과되어도 영구히 사용 가능하 

다. 따라서 방염후처리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재 성능시흰제를 도입하여 부분적인 내부 

구조변경으로 인한 방염 공백과 방염후처리 물품에 대한 연소지연 내지 억제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y 영업장 안의 실제 화재발생시 소파/ 침구류/ 장식장y 띄자 등의 적재가연물에서 연소 

확대 및 유독가스가 발생하므로 실내장식물의 범위에 천장과 벽체는 물론 바닥과 출입구 계 

단실을 포함하여y 고정가연물과 적재가연물 모두 방염 처리대상에 포함하여 출입자들의 안 

전을 확보하고 연소지연 및 억제 효과를 기대해야 할 것이다. 

7.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행정명령캐선 

출입구 등의 미관을 고려한 업주의 방화문 제거/ 비상구 천후 장애물 적치 또는 방치/ 비 

상구 폐쇄 시는 긴급 상황이 발생되면 인명피해의 소지가 있어 시급한 사항이므로 시정보완 

기간 등의 조치는 불필요하며/ 적발 즉시 당일 시정조치y 원상복구 등 안전의 실효성을 확보 

해야 한다. 

8. 피난안내도 작성 및 비치 

다중이용업소의 내부구조 및 피난동선의 유형을 파악하여 피난안내도를 작성하여 비치토 

록 하고 이용자로 하여금 화재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딴내를 하여야 한다. 

9. 홍보강화 및 신고포상금제 실시 

다중이용업소의 업주와 고객들의 안전불감증 홍보와 교육닫 소방관서가 아닌 중앙부서에 

서 예산을 확보하여 매스컴과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또한 피난 

방화시설의 폐쇄훼손 시 제때 적발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경칠관서에서 실시했던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제와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훼손 신고 포삭금제와 같은 방안을 도입하여 

신고자에게 과태료 처분금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소방관서/ 영업주/ 국민들의 관 

심 제고와 비상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띤 한다. 

국내의 다중이용 업소에 대한 행정적 및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림>과 

같이 상호보완적인 연관관계를 맺음으로써 「안전기준에 대한 의식 고취」 와 좀 더 현실에 

근접한 안전기준」 의 토대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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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다중이용업소 안전기준에 관한 개선방안 개략도 

二3BIII::"""'10 상훌없쩔쩍 환겨|훌 01훌어è! 없쩔큐행돼 
~I 써l부정얹 다흉야용엉쇼휠 유쩡 

v. 결론(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관리) 

1. 안전관리의 조직체계 구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는 종사자의 안전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실 

천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업주 및 종업원이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관리 조직을 구축하고l 훈련/ 교육 등을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안전관리 관계인 선임의 명확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는 건물안전 관리자와 업소안전관리자의 관리책임이 다원화되어 

있는 동 책임소재와 위임에 관한 관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상호간의 책임 있는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업소방화관리자를 명확하게 선임하여야 하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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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관리권원자가 자율방재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최종책임을 갖는 방식으로 방화관리자 

를 선임 · 운용하여야 한다. 

3. 소방안전교육의 효과적 실시 

다중이용업소 영업개시 전 의무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수료하도록 하고/ 영업허가 사항에 

I소방안전교육 이수증i을 첨부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방관서에서 다중이용업이 

단순지위승계 등과 같은 정보파악이 곤란한 경우 소방교육 대상자로 파악되지 않을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고/ 다중이용업자가 스스로 소방안전교육을 신첸하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상시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4. 구조나 용도변경 시 신고 의무화 

구조 또는 실내장식물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변경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실내장식물의 불연화 유지관리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5. 내장재 불연화I 방염처리 

다중이용 업소에서 발화된 화재의 성장속도는 실내에 설치띈 내장 재료의 연소 특성에 따 

라 주로 결정된다. 화재성장이 빠를수록 피난시간은 단축되아 인명피해는 증대된다. 최근에 

발생된 경기도 안산시 성인오락설 화재사례는 내장 재료의 최재 위험성을 잘 나타나고 있 

다. 따라서 다중이용 업소에 사용되는 내장 재료는 법적기준을- 잘 지켜서 시공해야 하고/ 이 

동성 가구류는 방염처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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